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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 방향

곽  채  기

동국대학교 교수

Ⅰ. 서  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

부와 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재정분권화가 확대되어야 한다(Bahl, 1999:13). 이를 통해 지방자

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세출)기능에 상응한 만큼의 재원을 보장하는 가운데 지방세를 활용하

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세입자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크게 노정되

고 있다. 세출(기능)과 세수입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이를 정부간 이전재원으로 보전하는 

세입구조하에서는 수익과 부담이 괴리되고, 지역주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진정한 비용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과도한 수직적 재정불균형은 재정환상을 유발하는 예산제약의 연성화

(soft budget constraints)를 초래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local accountability)을 약화시키

게 된다(持田信樹, 2004:2-5). 또한 Jin and Zou(2002), Ebel and Yilmaz(2002), Meloche 

et al.(2004) 등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직적 재정불균형은 재정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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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팽창을 통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

율적인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권한과 지방세 수입의 

배분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세입(지방세와 자체수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Bird, 

1999:3; Shah, 2004:8).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전재원 규모를 축소하

는 대신에 지방세 비율을 높여 지역주민들이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신세원 개발 및 일부 국세 세원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지방세원 확충 방안 등이 다각도

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와 지방간 재정중립성원칙을 전제로 지방소득세

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대신에 이전재정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경제와 지방세수 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

화 노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간 재원중립성원칙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서 모색되고 있는 지방소

비세 신설 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및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지방소비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거

1.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분권 확대의 필요성과 접근전략

1)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메커니즘 실현을 위한 조세가격의 역할 제고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자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지방재정이 ‘의존적’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자치

단체가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는 것이다.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 

즉 의존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은 그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실제의 공급비용보다 낮게 인

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

1) 일본이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시도하고 있는 3위일체개혁 또는 4위일체개혁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을 대상으로 이전재원을 가급적 축소하는 대신에 지방세의 확충을 강화하고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土居丈朗,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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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해당 공공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공공지출이 야기되고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행태도 의존적이 되게 되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재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스스로의 부담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중

앙정부 등의 지원을 얻어서 해결하려 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의존적인 

재정행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재정구조적인 측면에서 세입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

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배분되

는 과정에 있어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넓거나 그 운영방식이 

불투명한 경우에도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또는 재정분권화의 본질은 어떠한 종류의 지방공공서비스를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

가 등에 대해서 각 지역주민들의 그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재정적 그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그 지출의 타당

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자율과 

책임의 메커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부담 하에 공공서비스를 소비하도록 함으

로써 과연 해당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이 자기의 부담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여 

그 부담 이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

성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메커니즘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향유하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인

식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가 지니는 조세가격으

로서의 기능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서 의존재원보다는 자주재

원인 지방세를 강조하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다.

  한편 여기서의 조세가격은 기본적으로 한계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의 

모든 재원을 지방세를 통해서 조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계적인 측면에

서 추가적인 세출의 증가가 지방세의 증가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2) 응익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소비할 지역공공재를 자신들의 선

택에 따라 자신들의 부담으로 공급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하여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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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계가 응익원칙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

과세 중심의 세원구성과 거주지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이러한 응익원칙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세를 통한 재원조달 

과정에서 응익원칙을 효과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세원을 발굴하여 이를 지방세에 수

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우선 세원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공해, 환경오염 및 자연경관의 파괴, 집적에 따른 

사회문제의 현재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현

재 세수가 대부분 국세로 귀속됨으로써 외부불경제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괴

리현상을 야기하는 세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체계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외부효과로 작용하거나 지역경제활동과 밀접

히 관련된 당해 지역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세원의 경우에도 응익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관광자원의 보전과 관광지 기반

시설 조성 및 개발 ․ 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관광(행위)에 대한 조세부과는 숙박업 및 음식점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골프장 ․ 스키

장 입장료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형태로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확보

하는 입장료 수입은 관광지의 단순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서비스 및 지역경제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특수부존자원, 관광자원, 

오염원 등에 대한 세원은 이를 지방세체계로 수용하는 것이 응익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주의(residence principle)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로서는 생활권의 

확대와 직주분리, 일시적 ․ 계절적 이동 등에 따른 거주지역과 지방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편익지역이 괴리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재산과세 위주

로 형성되어 있는 현행 지방체계에 의하면 주간에 유입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에는 이들 유입인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수혜에 상응한 

비용분담을 지방세를 통해 부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관광자원이나 관광행위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해당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동안에 누리는 지방행정서비스의 편익이나 지방행

정비용 유발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있어서 지방

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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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즉, 당해 지역에서 창출 ․ 생성된 세원 중에서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세원을 발굴하여 이를 지방세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3)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과정 구축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물적 기반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 활동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진흥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과 지역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진흥

의 성과가 지방세 수입 증대로 환류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경제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와 행정서

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

재정이 상호간에 상승적인 순환과정 내지 확대재생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민간기업의 지역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 노력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나머지 지방세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작은 실정이다. 지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성장이 지방세보다는 오히려 국세 수입

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이 상승적 

순환관계로 연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의 성과가 지방세 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세원들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 활동과 관련된 소비

과세 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흡수 ․ 보강할 수 있는 지역의 신세원을 발굴하여 이를 지방세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조세 외부성의 효과적인 활용 및 통제 

  조세의 외부성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세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지역의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낮추기도 하고, 과세 객체를 지역에 끌어들여 증수를 도모하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조세 외부성은 조세수출, 조세경쟁, 중복방식을 통한 세원배분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堀

場勇夫, 1999).  

  우선, 조세수출(tax export)은 수평적 직접효과 형태의 외부성의 유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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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는 재화의 세부담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로 전가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조세

수출현상이 존재하게 되면 지역공공재의 공급비용을 감소시켜 공공재의 과다공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수출이 반드시 통제되어야 할 현상만은 아니다. 수출된 조세부담이 수출된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어느 정도 교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즉, 조세수출의 공정성여부는 조세수출이 어느 정도 공공서비스의 편익의 수출과 어느 

정도 연계될 수 있는가? 편익의 누출효과(benefit spillover)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가? 등

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은 수평적 간접효과의 외부성 유형으로 지역간에 이동

가능한 생산요소에 과세하는 경우 그 생산요소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어 세수의 감소가 초래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을 지칭한다. Kenyon(1997)은 조세경쟁 유형을 

경합적인 조세경쟁과 잠재적 조세경쟁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타 지역의 기업이나 거주자들에게 조세부담을 수출하려고 하는 행동 또는 기업이나 거주자

들을 자신의 행정구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조세면제나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화, 서비스, 개인, 기업,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

동에 의해 자신의 원하는 조세정책을 구사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세율인하와 지역공공재 공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로, 중복방식에 의한 조세의 외부효과는 세원공동이용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간접효과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조세의 외부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배분체계의 재조정 방안을 탐색함에 있어서는 조세의 외부성을 

고려하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타당성과 과세권 배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노력을 전개

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된 정부운영 환경하에서 이동성이 높은 세원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지방세원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원의 이동에 따른 교란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보 능력을 제약하

게 된다. 따라서 지역간 이동성이 높은 세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며, 설령 지방세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으

로 할당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보능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조세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세원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

람직하다. 왜냐하면 조세수출을 통해 어느 자치단체가 부과한 세금의 일부분이 타지역(비거주

자)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담될 경우에는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지출활동을 유발하는 유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당해 지역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세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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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출이 발생하더라도 응익원칙에 부합하는 지방세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방세원으로 수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2. 새로운 세원배분론과 세원공유방식을 활용한 세원확충의 필요성

1) 새로운 세원배분론의 접근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세출기능과 세수입의 괴리 문제 또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

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세원의 완전한 분리를 지양하는 대신에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 허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세출 수요와 자체수입 조달능력을 최대한 일치시켜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예산제약의 경성화(hard budget constraint)를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池上岳彦, 2004:116-117;Bird, 1999: 9-10;Shah, 

2004:18-25). 이러한 관점에서 입각하여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세원배분론은 경제의 개방화 ․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 및 인적

자원의 국가간 ․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 세원배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堀場勇夫, 1999:137-140). 이와 관련된 것이 재

정 외부성(fiscal externality), 특히 조세 외부성 이론이다. 재정적 외부성은 세출과 세입 

측면의 외부성으로 크게 구별된다. 세출 측면의 재정적 외부성은 재정지출의 누출효과로 인

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괴리 문제, 그리고 세출에 의한 경쟁 문제이다. 세입 측면의 재정적 

외부성은 조세의 외부성이다. 조세의 외부성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보

유하고 있는 조세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지역의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낮추기도 하고, 과세 

객체를 지역에 끌어들여 증수를 도모하는 등의 행동을 말하며, 조세수출과 조세경쟁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재정과 조세의 외부성을 고려한 정부간 세원배분 문제는 응익성 

확보와 직결되어 있다.

  한편, Bird(1999)는 새로운 세원배분방법과 관련하여 수직적 세원배분에 관한 3대원칙과 7소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대 원칙은 지방고유재원의 충분성, 지역성의 원칙, 효율성과 세무행정

상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3대 원칙에 의거하여 이상적인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7가

지 소원칙으로 지방세수입의 탄력성과 안정성, 낮은 조세수출, 높은 가시성(visibility), 공평성, 

낮은 이동성, 간소한 세무행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세원배분론에 의하면 주요 세원의 정부단계별 배분의 적합성에 대해

서도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持田信樹(2004:82)는 전통적 세원배분론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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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세원배분론에 의거한 주요 세원의 정부간배분의 적합성과 그 이유를 <표 1>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표 1> 정부간 세원배분론에 따른 주요세원의 정부간 배분의 적합성 비교  

대상세원

전통적 세원배분론 정책론적 세원배분론

과세
표준

세율
결정

세무
행정

이유 ․ 문제점
과세
표준

세율
결정

세무
행정

이유 ․ 문제점

고정자산세 광역 기초 기초 이동성이 낮음, 응익과세 광역 기초 기초 이동성이 낮음, 응익과세

개인소득세 중앙 중앙 중앙
재분배 기능과 안정화 기능 관련 

세원, 이동성
중앙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일반응익원칙, 중복과세

법  인  세 중앙 중앙 중앙
높은 이동성, 안정화 기능 관련 

세원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일반응익원칙, 부가가치 베이스

소매매상세 광역 광역 광역 납세협력 비용 광역 광역 광역 납세협력 비용

부가가치세 중앙 중앙 중앙 경계통제, 경계간 세금조정 곤란 중앙 광역 광역 경계통제나 경계간 세금조정 가능

  주 : 중앙은 중앙정부, 광역은 광역자치단체, 기초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함 

자료 : 持田信樹(2004: 82) 

  새로운 세원배분론은 기본적으로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간 세원배분체계

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정부간 재원배분에 있어서 수직적 재정불균

형이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전재원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예산제약의 

연성화를 방지하고,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고유재원의 충분성과 편

익에 비례한 거주지과세를 구현할 수 있는 세원배분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세원배분론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세원배분체계의 구축

을 강조하는 데 반해 새로운 세원배분론, 특히 Bird의 정책론적 세원배분론에서는 지방고유재

원의 충분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원배분체계의 구축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세원배분론의 특징을 전통적 세원배분론과 비교하여 제시하

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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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통적 세원배분론과 새로운 세원배분론의 주요 특징 비교 

비교 기준 전통적 세원배분론 새로운 세원배분론

모델의 기본성격

- 전통적인 재정연방주의에 기초하여 자원

배분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적

합한 세원배분 방향 제시 

- 규범적 성격

- 재정분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세원배분 

방향 제시 

- 정책론적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능 분담
- 자원배분기능 담당

- 자원배분기능을 담당하는 가운데 재분배기능과 

경제안정화기능도 일정 부분 분담

세원배분방식 - 세원분리방식과 지방세독립세방식 강조
- 세원분리방식 외에 일정 세원의 정부간 공유 

필요성 인정

세원배분의 기준 - 효율성, 응익성 강조 - 효율성과 재정책임성 강조 

조세외부성에

대한 인식 
- 조세수출, 조세경쟁 통제 강조 - 조세경쟁과 조세수출의 전략적 활용 가능

모델의 한계
- 수직적 재정불균형 해소 소극적

- 예산제약의 연성화 초래 
- 정부간 세원배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 새로운 세원배분론에 의거한 지방세원의 확충 방향 

  전통적 세원배분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엄격한 세원분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자

주권 확보를 중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1960년대 이래로 정부계층별 세원분리와 독립지방세

주의를 지향해 왔다. 세원분리방식에 기초한 정부계층별 독립세주의의 정착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확보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세원분리방식에 기초하여 지방세로서 적합성이 인정

되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지방세체계가 구성된 나머지 국세에 편중된 세원배분 결과를 초래하였

다. 또한 재산과세 중심의 현행 지방세제로는 재정지출 수요의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입

을 확보하기 어려운 나머지 중앙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이 과도하게 팽창하고 있다. 지방자치실시

를 전후하여 지방세원의 추가적인 확충은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제도의 신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 등 중앙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그 결

과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체 조세수입의 4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의 비중은 20%에 불과하고 지방세 수입의 

2배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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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방분권형 행 ․ 재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에 수반하여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이양의 필요성이 계속 증대될 것이다. 특히, 자치

경찰제의 도입,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 분권화의 확대 등이 가시화될 경우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세원분리방식을 통해서는 이

러한 세원배분체계의 개편 과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세원배분론에 입각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세원배분론에서는 세원공유(tax sharing)를 통한 지

방세체계의 통일성(uniformity)과 간소화를 중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간 수평적 관계에서 노정

되는 공공서비스 편익의 외부유출, 조세수출, 조세경쟁 등 재정(조세)의 외부성을 통제할 수 있

는 세원배분체계의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개편을 통한 재정분권화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세’ 
형태의 세원공동이용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지방세원으로 수용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단계별로 

세원을 엄격하게 분리해서는 안 되고, 조세의 외부성을 통제하면서 세원을 공유(tax sharing)하

는 접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OECD 여러 국가들에서 세원공유방식을 활용한 지방세원 확충 방안들이 활용되고 있다. 

<표 3> OECD 국가의 세원공유방식을 활용한 지방세 확충 사례

국가별 공유대상 세원
재원배분방법 
결정(변경)절차

재원배분방법 
변경주기

수평적 재정조정 
목적 추구 여부

오스트리아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의회, 재정형평화법 4년주기 ○

체    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정부, 세원할당법 불규칙 ○

덴 마 크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정부, 세원공유법 매우 드뭄 ×

핀 란 드 법인소득세 정부, 세원공유법 - ×

독    일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의회(양원) 1970년 이후 13회 ○

그 리 스 거래 및 개별 서비스세 중앙정부 가끔 ×

스 페 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의회 가끔 ×

스 위 스 개인소득세 의회, 재정형평화법 1959년 이후 전혀없음 ○

자료 : Blochliger and King(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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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대부분 세원과 세율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

적으로 결정되고 지방정부는 통일적으로 동일 세원, 동일 세율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세방식을 이용하여 지

방세원을 확충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현재에 비해 크게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소비과세의 지방세원화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 논거

1) 응익원칙의 구현과 소비과세의 역할  

  지방세원 확충의 기본원칙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있어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세원 중에서도 소비과세가 

거주지역과 편익지역의 괴리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

인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세 세원으로 배분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원 중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음식업

분과 도소매업분, 그리고 특별소비세 중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응익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세원들은 조세의 외부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재정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편익(비용유발)과 비용부담의 유기적 연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과세균형의 확보와 소비과세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체계를 재산과세 위주로 구축할 경우 특정 세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증폭되고,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득 및 이윤, 소비, 재산 등의 과세 베이

스를 적절히 조합하여 균형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체계는 재산과세 위주로 과세 베이스가 구성되어 있어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은 관계로 

지방재정 수요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

․ 지방정부간 세원배분체계에 의하면 지방세는 재산관련 대장과세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정

액과세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증세를 위한 인위적인 세제개편이나 과세표준의 조정 없이는 재정

수요의 자연 증가에 상응하는 세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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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991년 이후 전개되어 온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서도 지방세체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은 거의 그대로 온존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소득, 소비, 재산 등의 

과세베이스의 균형을 확보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세부담의 공평한 배

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과세 분야에 대한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

거나, 기존 지방소득과세와 지방소비과세의 재원조달기능을 확충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3)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관계 구축과 소비과세의 역할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민간기업의 지역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나머지 지방세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작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해당 자치단체의 세수입 증대

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세수입 확보가 가능한 세원들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비활동과 관련

된 소비과세 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흡수 ․ 보강할 수 있는 지방세원 확충 방안 및 국세 세원

의 지방세 이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소비과세의 역할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부터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하는 비율이 7%를 상회하

게 되어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전개가 지방재정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수요가 다양화 ․ 고도화되

면서 세분화된 지역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 결과 선택적 서비스가 지방행정서

비스에서 점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과 비용부담의 괴리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또

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상생활권의 확대, 관광 ․ 스포츠 ․ 여가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이동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당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

한 서비스를 향유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

스의 혜택을 타지역 주민들이 향유하는 누출효과(spill-over effect)가 광범위하게 존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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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익과세를 중시하는 지방세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편익과 비용부담분리를 시정

하여 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있어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세원 중에서도 소비과세가 거주지역과 편

익지역의 괴리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일본에서 지방소비세가 소자녀화와 노령화가 급속하

게 진행되면서 늘어나게 될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논거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체계의 개편에 있어서는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납세의무지원칙만을 고

수할 필요는 없으며, 납세의무지원칙과 함께 “부담없이 수익없다”는 귀속지원칙을 수용하는 것

도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귀속지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소비과세 관련 세원의 지방세 수용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Ⅲ.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 설계

1. 소비세원 이양방식과 대상 세원의 선택

1) 소비세원 이양방식의 선택 : 세액이양이냐, 세원이양이냐?

  소비과세의 지방세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2007년까지

는 특별소비세)의 세수 또는 세원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 및 지방이양이 이루어져

야 한다.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세원공유방법으로는 (1) 부가가치

세와 특별소비세 세수입의 일정액(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세액이양방식과 (2) 

세원공유의 틀 속에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세원

이양방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부가가

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지방이양방안을 세약이양방식과 세원이양방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다.2) 

2)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도 세액이양방식의 세원공유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개별소비세의 경우 석유류 

관련 개별소비세 세원을 대상으로 세액이양방식의 세원공유화를 통해 주행세가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의 

추가적인 적용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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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 신설을 위한 세원공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세원공유 방안 관련 선행 연구 

지방소비세

세액이양

▪ 이삼주(2002): 부가가치세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 신설

▪ 안종석(2003): 부가가치세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 이재은(2006):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지방소비세 신설

▪ 김대영(2007): 부가가치세원을 공동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 원윤희 ․ 이영희(2007):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10-20%)을 재원으로 지방소비세 신설

▪ 유태현 ․ 한재명(2007):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세원이양

▪ 김정훈(1996): 음식, 숙박, 운수창고통신,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특별소비세를 지방소비세화

▪ 이영희(2001): 음식업, 숙박업 등 부가가치세의 일부 세원 공유

▪ 곽채기(2004): 음식업, 숙박업 등 부가가치세 일부 세원과 특정장소 출입행위 등 

특별소비세 일부세원을 분리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지방특별소비세

(세원이양)

▪ 유태현 ․ 한재명(2006):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골프장 ․ 경마장 ․ 경륜장 ․ 카지노의 

입장과 유흥음식점의 음식요금을 지방세원으로 이양하여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 이재은(2006): 도축세와 면허세, 특별소비세의 유흥오락시설 관련 세원 등을 지방특별

소비세로 신설

▪ 오연천 ․ 곽채기(2006):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의 세원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이양방식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징세지원칙에 따라 세

수를 배분할 경우에는 생산지와 소비지 간 불일치로 인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소

비지 과세원칙에 기초한 지방소비세 배분을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소비지표를 선정하여 세

수를 배분하여야 하고(주만수 ․ 임성일, 2006:9-28), 지방자치단체간 청산제도 등 복잡한 세무

행정상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별도의 객관적인 소비지표에 

의해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지방소비세와 일반보조금제도(또는 지방교부세제도 )간의 차별화

가 곤란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세수집중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과 반대가 제기되어 왔다(안종석, 2004;유태현 ․ 한재명, 2007).

  이러한 세액이양방식을 통한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학계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검토되어 왔던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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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와 개별소비세(과거의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세원공유방식(tax sharing)의 틀 속

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부가가치세

와 개별소비세의 통일된 과세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

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하여 징세지원칙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방안을 설계할 필

요가 있다.3) 

<표 5> 세액이양방식과 세원이양방식의 장단점 비교

이양방식 장   점 단   점

세액이양

(전체 세원 

공유방식)

▪ 부가가치세원 전체를 대상으로 세원공동 

활용 가능

▪ 추가 세수 확보 규모 탄력적 조정 가능

▪ 소비지과세원칙 실현 제약

▪ 지방세로서의 고유성(과세자주권) 약화

▪ 자치단체간 청산 등 세무행정상의 복잡성

증대

세원이양

(일부 세원 

전유방식)

▪ 징세지원칙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어

세액이양방식에 비해 일반보조금제도와

차별화에 유리

▪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세원 

이양을 통해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확보

가능하고, 지역간 경쟁원리에 부합

▪ 자치단체간 청산 절차 불필요 

▪ 세원공동이용방식을 통한 세수확보 규모가 

제한적임

▪ 지방세로 이양되는 세원의 범위가 협소하여 

응익원칙 구현 제약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가가치세 세원공유 대안인 세액이양

방식과 세원이양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면 <표 5>와 같다. 이 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세액이양방식보다는 세원이양방식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공유화하는 

방안이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소비세 수입 간 연계성 확보, 지역간 경쟁원리 강화, 지방세로서의 

고유성과 독자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포함)의 세원공유방법으

로는 세액이양보다는 세원이양방식이 보다 적합성이 높은 대안으로 상정한 가운데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3) 지방세로 이양(세원이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별소비세 일부 세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소비지과세원칙이

나 청산 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 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049

(1) 이양대상 세원의 선택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동세원화 방안으로서 세원이양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원 중에서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일

부 세원의 발굴 및 선택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대상 세원 중에서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세원을 선택하

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지방세원칙’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응익원칙, 

부담분임성의 원칙, 지역간 세수분포의 보편성,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조세외부성의 효과적

인 통제 가능성,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① 부가가가치세 일부 세원의 선택 

  현재 부가가치세 대상업종(업태)은 농 ․ 임 ․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 가스 ․ 수도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 ․ 창고 ․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대리 ․ 중개

․ 도급업, 서비스업 등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부담분임성과 응익성, 세원분포의 보편성,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조세외부성의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국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업종인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이 지방이양 

대상 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영희, 2001;김대영, 2006).

     가. 부담분임성  응익원칙

  일반적으로 소비과세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

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과세가 

소득과세보다 지방세로서 우수한 면이 없지 않다.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은 국지적 성격을 갖고 있고 최종소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담

분임성과 응익성의 원칙을 살리는데 적합한 세원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혁적으로도 숙박업과 

음식업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이전까지는 지방세인 유흥음식세 과세대상으로 활용

되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은 생활권의 확대와 직주분

리 및 교외화 현상의 확산, 이동성의 증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편익의 향유와 비용 부담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적합한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세수 이양규모의 충분성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의 3대 업종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차감납부할 세액(납부

세액+가산세액+공제세액+차감환급할 세액)을 기준으로 한 2006년도 과세실적을 놓고 볼 때 

소매업의 경우 2조 7,774억원, 숙박업 2,381억원, 음식업 1조 3,829억원 등 총 4조 3,9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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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세수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2006년도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인 

38조 929억원의 11.5%에 해당하는 것이다.4)

  따라서 숙박업 단일 업종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이들 3대 업종의 세원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세수입 규모는 그 동안 지방소비세 신설방안으로 논

의되어 왔던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부(10%)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세액이양방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세원(세수) 분포의 보편성           

  부가가치세 일부 세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세원분포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 국내사업자 신고분 부가가치

세 과세 실적(차감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한 시도별 세원 분포 결과를 분석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과세장소 ․ 유흥장소의 세수입분포와 지방세 전체 세수입 분포 비교
(단위 : 백만원, %)

지역별
부가가치세 이양대상 세원의 세수규모 지방세목

전체 수입(B)
차 이
(A-B)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합계(A)

서울 984,853 512,346 112,522 1,609,721 (36.6) 27.4 + 9.2

부산 154,980  87,371  16,912  259,263 ( 5.9)  6.2 - 0.3

대구 143,939  44,979  7,402  196,320 ( 4.5)  4.0 + 0.5

인천 123,175  59,033  8,174  190,382 ( 4.3)  4.7 - 0.4

광주 137,513  26,611  2,787  166,911 ( 3.8)  2.2 + 1.6

대전  99,807  33,472  3,104  136,383 ( 3.1)  2.6 + 0.5

울산  54,379  32,920  2,666   89,965 ( 2.0)  2.3 - 0.3 

경기 476,111 281,055 21,528  778,694 (17.7) 25.9 - 8.2 

강원 111,122  36,911 10,283  158,316 ( 3.6)  2.6 + 1.0 

충북  51,960  30,457  4,214   86,631 ( 2.0)  2.5 - 0.5 

충남  94,872  45,651  5,163  145,686 ( 3.3)  3.8 - 0.5

전북  54,623  26,165  7,274   88,062 ( 2.0)  2.2 - 0.2 

전남  50,039  26,478  2,907   79,424 ( 1.8)  2.6 - 0.8 

경북  75,697  48,812 10,876  135,385 ( 3.1)  4.4 - 1.3 

경남 146,050  72,490  7,711  226,251 ( 5.1)  5.6 - 0.5 

제주  18,333  18,226 14,602   51,161 ( 1.2)  1.0 + 0.2 

합계 2,777,453 1,382,977 238,125 4,398,555(100.0) 100.0 

  주 : 1) 부가가치세 세수입은 2006년도 국내사업자 신고분 실적 기준

2) 지방세 전체 세수입의 분포는 2006년도 결산 기준 

자료 : 국세청(2007)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2007)에 의거하여 작성

4) 숙박업의 경우 최종 부가가치세액(납부할세액-환급할 세액)이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원이양방식의 부가가치세의 공동활용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는 차감납부할 세액(납부세액+가산

세액+공제세액+차감환급할세액)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배분하고, 차감환급할 세액의 처리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해 국세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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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의 3개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세수입의 서울 집중도가 기존 지방세수입에 비해 다소 높아

지는데 반하여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 수입에 비해 이들 3개 세원의 세수입 집

중도는 다소 낮아지고 있다. 그 결과 3개 세원의 수도권 집중도는 기존 지방세 수입과 동일한 

수준의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대구, 광주, 

강원, 제주 등의 경우에는 세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원분포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의 3개 부가가치세 대상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생산지원칙에 의해 과세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가치세 부과방식에 의

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차감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세수를 배분하더라도 세원분포의 보편성 

측면에서 기존 지방세에 비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특별시로의 

세수 집중이 높아지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세원의 안 성과 신장성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의 이양대상 세원으로 선정된 2개 업종(업태)의 지난 5년 동안의 

세수 증가율을 2002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분석해 보면 <표 7>과 같다. 이 분석 결과에 의하

면 3개 세원 전체 세수가 지난 5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신장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음식업과 숙박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부가가치세 이양대상 세원의 세수 증가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2(A) 2006(B) 증가율(B/A)

소 매 업

음 식 업

숙 박 업

2,467,923

1,011,591

 165,858

2,777,453

1,382,977

 238,125

12.5%

36.7%

43.6%

합    계 3,645,372 4,398,555 20.7%

  주 : 부가가치세 세수입은 해당연도 국내사업자 신고분 실적 기준  

자료 : 국세청(2003, 2007)

     마. 조세 외부성의 효과 인 통제 가능성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은 국지적 소비세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최종소비

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원 중에서는 조세 외부성의 측면에서 별다른 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의 도입방향과 추진과제  특집

052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숙박업과 음식업의 경우에는 과세발생지와 최종소비지 간에 일

부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재정적 외부성을 조세수출을 통해 상쇄 또는 내부화하는 

효과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국지적 소비세원인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환급세액이 적게 발생하

고 있고, 생산지 원칙에 의해 과세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체계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지와 최종부담자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

에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의 경우에는 세수부과징수 및 관리를 타 부가가치세원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고, 이들 세원을 분리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더라도 부가가

치세와의 통일된 과세체계의 틀 속에서 조세 부과 및 징수 활동이 수행되기 때문에 세무행정상

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 종합평가 

  이상의 분석 ․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부담분임성과 응익성의 원칙, 세수 이양규모의 충분성, 세원분포의 보편성,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조세외부성의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 바람직한 지방

세가 갖추어야 여러 조건들을 두루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들 3개 세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세수 집중도가 기존 지방세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조건으로서 보편성과 응익성

이 충돌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보편성보다는 응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로서의 적합

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점을 크게 문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개별소비세 일부 세원의 선택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과세물품, 과세장소(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행위) 

등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과세대상으

로는 과세물품 제4호(유류관련 과세물품)와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과세물품 제4호(유류관련 과세물품)의 경우에는 이미 지방세목의 하나인 주행세의 신설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가 공동으로 세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 검토의 필요

성이나 지방이양의 실익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를 대상으로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을 분석 ․ 평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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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담분임성  응익원칙(외부불경제효과의 내부화)   

  개별소비세는 특정 소비를 억제하거나 특정 소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

는 등 규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사회적 비용 또는 외부불경제를 창

출하는 특정 소비행위에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그러한 소비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외부불경제 창출행위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수단으로 활

용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한 과세는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높게 인정된다. 

  첫째로, 일본의 골프장이용세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경마장, 골프장, 경륜

장 등의 경우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로혼잡비용, 환경오염, 자연경관

의 파괴 등의 각종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세장소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게 방재대책, 쓰레기처리 등 각종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비용이나 지방재정 수요

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과세장소에 대한 과세를 통해 확보

되는 개별소비세의 수입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고 있어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또는 비용 유발

과 경비 분담의 괴리), 외부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괴리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경마장, 골프장, 경륜장 등의 과세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

여 외부불경제 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외부불경

제효과의 내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

비스에 대한 수요(비용) 유발자와 실제 경비 지불자(분담자) 간의 괴리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지

방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생산과정에서 부담분임성의 원칙과 응익원칙을 구현하는 효과를 창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카지노, 투전기, 경륜장, 경마장 등 사행성 ․ 오락 시설의 설치 및 입장행위는 지역주

민들에게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거나 지역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시설이 입지한 지역사회에 외부

불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사행성 ․ 오락시설에의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가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외부효과의 발생지역

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괴리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 투전기, 경륜장 등 사행성 오락시설에의 입장행위에 대한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외부불경제 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외

부불경제효과의 내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일상생활권의 확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 ․ 스포츠 ․ 여가 활동의 확산 등으로 

인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이동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당해 자치단체가 제공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 ․ 계절적으로 체류하거나 이동하

는 유입인구로 인해 일정한 수준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거나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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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세 중심의 세원구성과 거주지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

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시적 ․ 계절적으

로 향유하거나 행재정서비스를 유발하더라도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수혜에 상응한 만큼의 비용분담을 지방세를 통해 부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과세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

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과세장

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은 지방세 설계 및 지방재

정 운영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는 부담분임성과 응익성의 

원칙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세수 이양 규모의 충분성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가 부담분임성과 응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논거에 의거하여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

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이양)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8>은 2006년도 신고실적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별 납세인원과 세액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관련 특별소비세원을 지방세로 이양 받아 현재

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규모는 3,111억원 정

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수 규모는 특별소비세 전체 수입 2조 8,867억원의 약 10.8%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

양할 경우 현행 개별소비세 수입의 약 10% 정도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고 볼 수 있다.

<표 8> 개별소비세 중 지방이양 대상 세원의 세수 비중(2006년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과세 대상 신고 인원 세액규모 및 비중

과세물품 369 2,575,610 (89.2)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150

7,128

  164,282 ( 5.7) 

  146,899 ( 5.1)

합    계 7,647 2,886,791(100.0)

  주 : 2006년도 과세대상별 신고 실적 기준

자료 : 국세청(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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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방세 이양대상인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의 과세 종류별 세액 규

모와 비중을 2006년도 신고 실적 기준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관련 특별소비세 수입의 대종은 골프장 입장행위와 과세유흥장소에서

의 유흥음식행위의 두 개 항목이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수입 규모와 구성비
(단위 : 백만원, %)

과세 대상 납부할 세액 구성비

과세장소

(입장행위)

골 프 장

경 마 장

경 륜 장

카 지 노

156,568

  1,342

   189

  6,183

50.3

 0.4

 0.1

 2.0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 146,899 47.2

합      계 311,181 100.0

  주 : 2006년도 신고 실적 기준

자료 : 국세청(2007)

  지방세 이양 대상으로 그 적합성이 인정되는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수입을 현행 세율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지방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규모는 16개 지방세목의 200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세목별 세수입 규모와 비교할 

때 12번째 세수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공동시설세(4,464억원)와 13번째에 해당하는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지역개발세(1,096억원)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과세장소와 과세유

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세를 신설할 경우, 그 세수입 규모

는 기존 지방세목 중에서 농업소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도축세 등의 세수입 규모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신세원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

역개발세 수입의 약 3배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

세의 세수입(이양)은 지방이양 대상 세수규모의 충분성 조건을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세원(세수) 분포의 보편성

  2002년도 개별소비세 부과실적을 기준으로 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16개 시도지

역단위별 개별소비세 수입의 분포와 200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지방세 전체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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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정리하여 제시한 <표 10>에 의하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의 

지역별 분포가 지방세 전체 수입의 지역별 분포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두 자치단체로의 세수 집중도가 지방세 전체 수입의 경우에는 52.7% 

수준인데 비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수입의 경우에는 56.0%로 다소 높

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세수입 점유 비율이 지방세 전체 수입에 비해 과세장소

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수입의 경우에 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의 

점유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수입의 점

유 비율은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현행 지방세 전체 수입의 지역별 분포와 과세장소와 과세유흥

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수입의 지역별 분포 간에 다소의 상보적 효과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0> 과세장소 ․ 유흥장소의 세수입분포와 지방세 전체 세수입 분포 비교
(단위 : %)

지역별
과세장소 ․ 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

(A)

지방세목 전체 수입
(B)

차 이
(A-B)

서  울 23.6 27.8 - 4.2

부  산  7.4  6.3 + 1.1

대  구  3.2  4.2 - 1.0

인  천  4.1  4.8 - 0.7

광  주  3.1  2.2 + 0.9

대  전  2.6  2.6   0.0

울  산  2.6  2.3 + 0.3 

경  기 32.4 24.9 + 7.5 

강  원  2.9  2.5 + 0.4 

충  북  3.4  2.3 + 1.1 

충  남  2.1  4.0 - 1.9

전  북  2.0  2.3 - 0.3 

전  남  1.2  2.6 - 1.4 

경  북  3.6  4.4 - 0.8 

경  남  3.9  5.7 - 1.8 

제  주  1.9  1.1 + 0.8 

합  계 100.0 100.0 

주 : 1)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분포는 2002년도 부과실적 기준

     2) 지방세 전체 세수입의 분포는 2005년도 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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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 과세대상별 부과실적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의 과세장소와 과세

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표 11>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과세장

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실적은 연차별로 일정한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과세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

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6년 부과실적은 2002년 부과실적의 80.3% 수준에 불과

한 실정이다. 

<표 11>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실적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02년(A) 2004년 2006년(B) B/A(%)

(세액기준)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과세장소
(입장행위)

 114 132,393  144 150,380  150 164,282 124.1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

7,005 182,961 7,161 138,177 7,128 146,899  80.3

합     계 7,119 315,354 7,305 288,557 7,278 311,181  98.7

자료 : 국세청(2003-2007)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과세장소는 일정 수준의 세수 신장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세유

흥장소의 경우에는 부(-)의 세수 신장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 스포츠, 여가 활동이 확산되고 있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전체를 놓고 보면 세수 신

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마. 조세 외부성의 효과 인 통제 가능성

  분권화된 지방재정 운영체제하에서 자치단체간, 지역간 경쟁으로 인한 조세 외부성을 효과적

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

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조세 외부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

다. 오히려 재정지출의 누출효과로 인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외부

성을 조세수출을 통해 상쇄 또는 내부화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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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업자, 판매자 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 등이기 때문에 징수가 

용이하다는 세무행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

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징수방법을 통해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관리가 용이하고 징세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소비과세의 지방세 수

용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높게 인정된다.

  과세장소의 경우 현재 자치단체가 지방세목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는 레저세 과세대상과 통합

관리할 수도 있고, 골프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과거 지방

자치단체가 유흥음식세에 대한 징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유

흥장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 권한을 활용하여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세무행정상의 효

율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게 인정된다.       

     사. 종합평가 

  이상의 분석 ․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부담분

임성과 응익성의 원칙, 세수 이양규모의 충분성, 세원분포의 보편성,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조세외부성의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 바람직한 지방세가 갖

추어야 여러 조건들을 두루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 관련 장소와 시설의 설치 및 이용과정에서 초래되는 외부불경제 

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괴리 현상, 재정지출의 누출효과로 인한 재정적 외부

성, 생활권의 확대와 직주분리, 일시적 ․ 계절적 이동 등에 따른 거주지역과 지방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편익지역의 괴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지방재정 활동 관련 외부효과를 내

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세원분포의 보편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성과 응익성이 충돌하는 세목의 경우

에는 보편성보다는 응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세원분포의 보편성 측면에서 이를 문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세수 신장성 측면

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점차 세수 신장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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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양대상 세원 선택을 위한 분석 결과의 종합

  이상에서 논의한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이양 대상 세원의 적합성 분석 ․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이양대상 세원 선택을 위한 분석 결과의 종합

구  분
부가가치세 일부 세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개별소비세 일부 세원 :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부담분임성 및 응익원칙 매우 적합 매우 적합

세수이양규모의 충분성 4조 4천억원 3,111억원

세원(세수)분포의 보편성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기존 

지방세 분포와 유사, 

단 서울집중도가 높음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기존 

지방세 분포와 유사, 

단 경기도 집중도가 높음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최근 5년간 증가율 : 20.7% 전체 세수규모 감소

조세 외부성의 

효과적 통제 가능성
효과적인 통제 가능 효과적인 통제 가능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적합 적합

종합 평가 지방소비세원으로 적합 지방소비세원으로 적합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중에서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이 지방소비세의 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에서는 과세

장소와 과세유흥장소가 지방소비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지방소비세 과세방식의 선택

(1)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를 각각 신설할 것인가, 단일 세목으로 신설할 것인가?

  세원이양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과

세를 확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선행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를 전제로 

한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원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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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소비세 도입 방안이 각각 제안되었다. 그러나 지방세원 확충 과정에서 세목수가 늘어

나고 세원관리체계가 다원화되는 것은 소망스런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에도 복잡한 조세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는 과

세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체계의 복잡성이 높아지게 되면 납세자들이 세법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조세부과에 대한 저항이 약화되어 조세환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조세환상 현상에 의해 납세자의 세부담감이 가벼워지게 되면, 지방공공재의 과다공급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규모의 팽창을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조세환상의 존재는 자기책임성의 

원칙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체계의 간소화는 지역주민들에게 조세부담 수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여 조세환상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자기책임성의 원칙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

영을 촉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와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이양받아 이를 단일 세목체계로 수용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하

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소비세의 세원공동이용방식의 결정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이양받아 세원공동이용방식 형태로 세

목을 신설할 경우, 어떤 형태로 세원공동이용방식을 설계할 것인가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성격

과 운영성과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소비과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 세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제약조건과 지방소비세원의 특성에 적합한 세원공동이용방식

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持田信樹(2004:120)은 부가가치세의 정부간 할당방식과 관련하여 세수분여방

식(tax sharing), 부가세방식(piggybacking), 독립세방식(separate system)의 세 가지 기본모

델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부가세방식은 다시 중복형 VAT(dual VAT), 공동형 VAT(joint 

VAT), 그리고 독립세방식은 다시 원산지원칙(orgin principle)과 발송지원칙(destinatination 

principle)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한편, 유태현 ․ 한재명(2007)의 경우에는 세원공동이용방식 

형태의 중앙 ․ 지방 간 소비세원의 배분유형을 독립세(생산지원칙, 소비지원칙), 부가세(소비지

원칙, 소비지원칙+재정조정), 공동과세(소비지원칙, 소비지원칙+재정조정)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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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가가치세의 정부간 할당 방식

  세수분여방식(tax sharing)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등

  자료 : 持田信樹(2004:120)

<표 13> 세원공동이용방식에 의한 중앙-지방간 소비세원 배분방식의 유형

세원배분
유   형

지방정부 권한 지방소비세 도입 방식

과  표
결정권

세  율
결정권 소비세성격 유  형 청산방식 사례 및 제안

독립세

○ ○
생산지원칙
(원산지원칙)

독립형 - 브라질의 ICMS

○ ○ 소비지원칙

EU이행체계 이연지불방식 1993년 이후 유럽

청산소방식 세액공제청산 EC위원회(1985)

VIVAT VIVAT
Keen and Smith

(1996;2000)

CVAT
CVAT+

이연지불방식
McLure(2000)

부가세

△ ○ 소비지원칙 중복형 이연지불방식 캐나다 퀘벡주 QST

× △ 소비지원칙 공동형 공식
캐나다 HST

일본 지방소비세

× △
소비지원칙+

재정조정
혼합형

이연지불방식+
공식

유태현 ․ 한재명(2007)

공동과세 × ×

소비지원칙 공동형 공식
이재은(2002), 

김대영(2003;2004)

소비지원칙
(징세지원칙+

재정조정)
공동형 공식

이삼주(2001)
유태현 ․ 한재명(2007)

재정조정 공동형 공식 독일, 호주, 태국 등

자료 : 유태현 ․ 한재명(2007:88)

중복형VAT 이연지불방식 : 캐나다 퀘벡주 협조매상세

부가세방식  발송지원칙
공동형VAT 공식방식 : 캐나다 조정매상세

독립세방식

원산지원칙 : 브라질 주정부의 상품서비스유통세(ICMS)

발송지원칙
세액공제청산방식 : EU 콕휠드백서 제안

이연지불방식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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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세원이양방식에 의해 설계할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과세방식중에서 

부가세방식은 타당하지 않고, 완전한 독립세방식의 경우에는 일반소비과세로의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세

수분여방식 또는 공동과세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생산지(원산지원칙)에 입각한 독립세방식을 

가미한 세수배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방소비세의 과세방식

은 일반소비과세인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생산지원칙에 의해 해당 자치

단체(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차감납부할 세액), 그리고 현행 개별소

비세 과세체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가운데 시도단위별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부과

실적을 기준으로 세수를 배분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지방소비세

의 과세방식은 독일의 공동세제도와 브라질 주정부의 상품서비스유통세(ICMS)가 절충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표 14> 지방소비세의 세원공동이용방식의 결정 

세원공동이용방식 세액이양방식 세원이양방식

세수분여방식(공동과세) ○ ○

부가세방식 ○ ×

독립세방식 △ △

3)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설계 및 과세권 배분방식의 선택

  지방소비세는 세원공동이용방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

준과 세율을 그대로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로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지방소비세는 과표결정권과 세율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세

로서의 과세자주권을 제약받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현

재 지방세로서 운영되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등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

소비세의 경우에는 주행세에 비해 오히려 과세자주권의 보장 수준이 좀더 확대된 세목으로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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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 또는 

공급가액

일반과세자 : 10%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업종별부가

가치율)의 10%

과세장소 입장인원

경마장 : 500원

투전기시설장소 : 10,000원

골프장 : 12,000원

카지노 : 50,000원

경륜장 : 200원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의 요금 유흥음식요금의 10%

  한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설계되는 지방소비세는 세원

의 지역간 이동가능성, 징세행정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시 ․ 도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배

분하고, 징세행정은 국세청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지방

소비세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목으로 배분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에 세수배분 조정권을 부여

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수입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

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지방재정분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

는 재정중립원칙을 전제로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중앙 ․ 지방정부간 공동활용방식을 통해 지방

세를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가격기능과 자

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과세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활

동과 지방재정의 유기적 연계와 지역간 경쟁 촉진,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지방세체계의 

구축 등에 적합한 과세방안을 설계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도입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순수한 이념형적 지방세 모델에 

집착하기 보다는 일반보조금제도인 지방교부세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

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차선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제약을 받더라도 이를 지방세의 한 형태로 수용하는 접근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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